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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필자가 년 월에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발표2009 11

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의미에서 발췌하였다‘ 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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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가 발표한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단계 를 참조할 것‘ (2009)“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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